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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   조  

제    목 2025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요청(국세청)
  

             
        

         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 2. 관련근거 : 국세청 원천세과-1173 (2025. 12. 22.)

         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

216조3의 규정에 따라 병ᆞ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

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'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     4.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리협회에 병·의원 및 약국, 장기요양기관에 '2025

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 제출 안내문' 안내를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에 협조요청한 

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단체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○ 의료기관 의료비 간소화서비스 자료제출 대상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

   ○ 자료제출 기한 : 2026. 1. 13.(월)

   ○ 참고. 자료제출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'(국번없이) 126 > ① 홈텍스 > ⑤연말

정산간소화'로 연락

붙임 1. 국세청 공문 1부. 

     2. 2025년 의료기관세액공제 안내문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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